
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(안)에 대한 
교수회 검토 의견서

1. 지난 1차 추경예산에서 강사법과 관련한 추경예산(9.5억원)의 경우 보수적(인건비성 예
산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)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바, 이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 및 잔여 
예산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2. 자체시설확충비와 관련해서 통합편성 후에 시설과와 기획처가 순위를 결정하는 바, 확보
된 예산의 집행 순위의 확정을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한 위원회(시설공간조정위원회 등)
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 점은 지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
서도 동일하게 권고하였습니다.

3. 재무과의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20%(5억)를 증액하였는데, 추경에서 
1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. 그러나 증액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타당성을 판
단하기 어렵습니다. 예산증액 요청시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시설과(농업생명과학대학)의 충주학술림 관리사 신축사업은 본예산에 없던 사업으로 추
경에서 신규신청하였는데, 회계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예산을 추가배정하는 
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. 시급하지 아니한 시설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시
기 바랍니다.

5. 사업시행에 수 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(예: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사업), 연차별 
예산배정액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끝.


